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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육과정 및 학과내규 개정 

 ❏ 신구대조표

현 행 개 정 내 용

[2014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8주1) 24 *42 76 *76 - 22주2) *14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18주3) 12 *30주3) 76 *76 *36 - *142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

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로 상호 대체 인정함.
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

  주3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
반드시 이수해야 함. 연계전공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
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수강한 학생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
이닝Ⅰ~Ⅵ를 면제함.

[2014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8주1) 24 *42 76 *76 - 22주2) *14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18주3) 12 *30주3) 76 *76 *36 - *142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
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(단, 
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, 전과생, 편입생, 교직
이수자, 재입학생 제외)

  주3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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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5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중점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8주1) 12 18 *48 81 *81 - 11주2) *14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18주3) 12 - *30주3) 74 *74 *36 6 *140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

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로 상호 대체 인정함.
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

  주3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
반드시 이수해야 함. 연계전공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
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수강한 학생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
이닝Ⅰ~Ⅵ를 면제함.

[2015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중점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8주1) 12 18 *48 81 *81 - 11주2) *14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18주3) 12 - *30주3) 74 *74 *36 6 *140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
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(단, 
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, 전과생, 편입생, 교직
이수자, 재입학생 제외)

  주3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
[2015학년도 학과내규]

3.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.
  가. 재학 중 전공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심리치료분야(직업상담사, 

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)의 자격증 취득자
  나. 재학 중 공인기관 시행의 TOEIC 점수 700점 이상 취득자

[2015학년도 학과내규]

3.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.
  가. 재학 중 전공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심리치료분야(직업상담사, 

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등)의 자격증 취득자 및 청소년
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자

4.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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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 사항과 별도로 학칙 시행세칙 제64조 제6항 및 외국어 학점인
정 및 졸업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국어 인증, 정보소양 인증, 
독서 인증을 모두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.

  ① < 생 략 >
  ② < 생 략 >
  ③ < 생 략 >
  ④ 청소년학 인증 :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 6학점, CL과목 6

학점, Big3 과목 2학점, 이론 및 팀프로젝트 과목 3학점의 총 1
7학점 취득

     ※ 인증의 면제 : 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
자, 전과(학과이전)생, 편입생, 교직이수자는 청소년학 인증을 
면제한다. 청소년학 연계전공자는 외국어인증과 정보소양인증
을 면제한다.

  ①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②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③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④ 청소년학 인증 :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 6학점, CL과목 6

학점, Big3 과목 2학점, 이론 및 팀프로젝트 과목 3학점의 총 1
7학점 취득 (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 6학점, CL과목 6학점, 
Big3 2학점, 이론/팀프로젝트 3학점)

     ※ 인증의 면제 : 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
자, 전과(학과이전)생, 편입생, 교직이수자, 재입학생은 청소년
학 인증을 면제한다. 청소년학 연계전공자는 외국어인증과 정
보소양인증을 면제한다.

[2016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중점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3주1) 12 18 *42 70 *70 - 18주2) *13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9주3) 12 3 *24주3) 70 *70 *30 6 *130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

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로 상호 대체 인정함.

[2016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중점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3주1) 12 17 *42 70 *70 - 18주2) *13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9주3) 12 3 *24주3) 70 *70 *30 6 *130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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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

  주3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
반드시 이수해야 함. 연계전공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
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수강한 학생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
이닝Ⅰ~Ⅵ를 면제함.

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(.
(단, 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, 전과생, 편입생, 
교직이수자, 재입학생 및 13학번 이전 입학생 중 본 교육과정을 따르는 
자는 제외)

  주3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
[2016학년도 학과내규]

1. 학칙 제 40조(졸업과 학위), 동 시행세칙 제 74조의 2(졸업논문 등)
에 의거 졸업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

  (1) < 생 략 >
  (2)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.
   - 재학 중 전공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심리치료분야(직업상담사, 

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)의 자격증 취득자

   - 재학 중 공인기관 시행의 TOEIC 점수 700점 이상 취득자
2. 위 사항과 별도로 학칙 시행세칙 제74조 제6항 및 외국어 학점인

정 및 졸업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국어 인증, 정보소양 인증, 
독서 인증 및 청소년학 인증을 모두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.

  ① < 생 략 >
  ② < 생 략 >
  ③ < 생 략 >
  ④ 청소년학 인증(총 15학점) :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 4학점, 

CL과목 6학점, Big3 과목 2학점, 이론 및 팀프로젝트 과목 3학

[2016학년도 학과내규]

1. 학칙 제 40조(졸업과 학위), 동 시행세칙 제 74조의 2(졸업논문 등)
에 의거 졸업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

  (1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(2)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.
   - 재학 중 전공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심리치료분야(직업상담사, 

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등)의 자격증 취득자 및 청소년상
담사 필기시험 합격자

   - 재학 중 공인기관 시행의 TOEIC 점수 700점 이상 취득자
2.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
  ①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②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③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④ 청소년학 인증(총 15학점) :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 4학점, 

CL과목 3학점, Big3 과목 2학점, 이론 및 팀프로젝트 과목 6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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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
     ※ 인증의 면제 : 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

자, 전과(학과이전)생, 편입생, 교직이수자는 청소년학 인증을 
면제한다. 

점
     ※ 인증의 면제 : 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

자, 전과(학과이전)생, 편입생, 교직이수자, 재입학생 및 13학
번 이전 입학생 중 본 교육과정을 따르는 자는 청소년학 인증
을 면제한다. 

[2017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중점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3주1) 12 17 *42 70 *70 - 18주2) *13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9주3) 12 3 *24주3) 70 *70 *30 6 *130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

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이닝Ⅰ~Ⅵ로 상호 대체 인정함.
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

  주3)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
반드시 이수해야 함. 연계전공 상담스포츠파트너십트레이닝(또는 협동
창의파트너십트레이닝)Ⅰ~Ⅵ을 수강한 학생은 교양필수 파트너십트레
이닝Ⅰ~Ⅵ를 면제함.

[2017학년도 교육과정]

 학점이수체계

구  분
교양 전공

연계
전공

자율
선택 계

필수 중점 선택 계 기본
과정

심화
과정 계

단일전공 *13주1) 12 17 *42 70 *70 - 18주2) *130

청소년학연계
(복수전공) *9주3) 12 3 *24주3) 70 *70 *30 6 *130

* 표기 학점은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수학점임.
  주1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
  주2) 자율선택 중 11학점은 학과 내규로 정한 청소년학 인증과정 중 상담스포
츠파트너십트레이닝을 제외한 교과목 11학점으로 필수 이수해야 함.(단, 
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, 전과생, 편입생, 교직
이수자, 재입학생 및 13학번 이전 입학생 중 본 교육과정을 따르는 자는 
제외)

  주3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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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내 용

[2017학년도 학과내규]

1. 학칙 제 40조(졸업과 학위), 동 시행세칙 제 74조의 2(졸업논문 등)
에 의거 졸업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

  가. < 생 략 >
  나.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.
   1) 재학 중 전공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심리치료분야(직업상담사, 

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)의 자격증 취득자

    2) 재학 중 공인기관 시행의 TOEIC 점수 700점 이상 취득자

2. 위 사항과 별도로 학칙 시행세칙 제74조 제6항 및 외국어 학점인
정 및 졸업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독서인증, 청소년학 인증 및 졸
업인증 점수 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  가. < 생 략 >
  나. < 생 략 >
  다. < 생 략 >
  라. < 생 략 >
  마. 인증의 면제 : 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

자, 전과(학과이전)생, 편입생, 교직이수자는 청소년학 인증을 면
제한다. 

[2017학년도 학과내규]

1. 학칙 제 40조(졸업과 학위), 동 시행세칙 제 74조의 2(졸업논문 등)
에 의거 졸업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

  (1)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나.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..
   1) 재학 중 전공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심리치료분야(직업상담사, 

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등)의 자격증 취득자 및 청소년
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자

    2) 재학 중 공인기관 시행의 TOEIC 점수 700점 이상 취득자

2.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
  가.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나.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다.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라. <생 략 : 현행과 같음>
  마. 인증의 면제 : 본 학과의 복수전공자, 본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

자, 전과(학과이전)생, 편입생, 교직이수자, 재입학생 및 13학번 
이전 입학생 중 본 교육과정을 따르는 자는 청소년학 인증을 
면제한다. 


